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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기록물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의 영구 1

보존 기준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가기록물 선별정책 수립에 , 

필요한 시사점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영구 기록물을 정부활동의 . 

기록화 시민의 권리 증빙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 , 

며 이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보존기간 준칙이 다른 경우를 다수 확인 할 수 , 

있었다 기록물철 목록과 별표 매칭 결과 시민의 권리 증빙과 관련된 기록물이 가장 . 1 

많이 식별되었으며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 해당 기록물이 가장 적게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보유기록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록물 평가 기준과 

정책문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기록물 평가 및 선별기준 수립을 통해 기록물 평가의 객관성. 

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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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uitability of the records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ith the permanent preservation standards outlined in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t seek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providing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cords appraisal policy. The study classifies the permanent records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to three categories: documenting government activities, providing 

evidence for citizens’ rights, and recording national experiences. Through this analysis, 

several cases where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law and the guidelines for retention 

periods differed were identified. Furthermore, matching the records inventory with 

Appendix 1 revealed that records related to providing evidence for citizens’ rights were 

most frequently identified, while those related to recording national experiences were 

the least identified. Ultimatel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pecific and practical 

appraisal criteria and policy framework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records holdings,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ppraisal and selection standards to ensur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in records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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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국가가 어떤 기록물을 보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 기관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 

의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해외의 국가기록관리 기관에서는 국가가 영구보존해야 할 기록물을 선별정책문을 통해

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공공기록물관리 법제도 하에서는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가 어떤 기록을 남겨야 .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어떤 기록물을 선별하여 영구보존해야 하는지를 유일하게 명시하고 . 

있는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항에서 별표 로 명시( , ) 26 1 1「 」

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이하 시행령 별표 이다 시행령 별표 은 보존기간 년부터 영구에 이르는 ( ‘ 1’) . 1 1

종의 보존기간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준은 대단히 선언적인 특징이 있다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7 , . ‘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등과 같이 모호한 정의에 그치고 있어 ’ 

실무에서 영구기록물 선별을 위한 준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 기록물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 

이렇듯 모호한 정의는 평가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결과적으로는 통일성 있는 국가기록물 , 

평가정책을 구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연구는 기록물 선별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정책문을 .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 별표 의 영구 기준에 국가기록원의 소장 기록물이 얼마나 1

부합하는지 비교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후 선별정책 수립 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수 , .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기록물 평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 이 2007 ( , )「 」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한 현용기록의 평가와 폐기에 관한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단위과제 중심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등 과거의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 

기록관리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행기록의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년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영구기록물의 보존. 2017

과 평가에 관한 여러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원 외 즉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기록을 남겨야 ( , 2024). , 

하는가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영구기록의 평가와 폐기 문제를 공공기록물법 제도 내에서 논의했다. 

설문원 은 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2018) ISO 15489-1:2016

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나아가 설문원과 이승억 은 공공기록 평가제. (2020)

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에서 기록관리 절차에 기반한 제도적 분석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현 공공기록물법 제도에서는 영구기록물에 대해 국가기록원 기록관 업무담당자 등 기록 , , 

생산과 관리보존의 주체 중 분명하게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

지적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해외의 경우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 , , 

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국가기록평가의 최종적 책임과 권한 문제를 비교적 분명히 , 

하고 있다 해외사례 연구를 토대로 국내 공공기록관리 제도도 영구 보존해야 할 기록물의 평가선별을 위한 체계. ‧

적 절차와 규정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평가정책 하에서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기록물이 영구기록물로 남겨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국가기록원이 실제. 

로 보유한 기록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가정책문을 수립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인 기록물 분석에 앞서 해외의 평가정책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기록물이 국가기록으로 . 

선별되어 보존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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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구보존 기록물 평가 기준과 선별 항목을 크게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

시행령 별표 과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쟁점과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록물법에 1 . 

따라 영구기록물로 선별된 기록들이 시행령 별표 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1 , , 

향후 평가정책문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2. 

공공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년 이후 설문원 이승억 현문수와 김유승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설문2018 , , . 

원의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원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 , 2013)

문가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면서 6 , 

다중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설문원 에서는 . ( , 2018) ISO 

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성 관점에서 15489-1:2016 ,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 설문원 이승억 에서는 . ( , , 2020)

기록평가정책의 요소를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 다섯 가지로 , , , , 

구분하고 영역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앙 및 연방정부 기록의 평가를 중심으로 현문수- , , , ( , 

에서는 우리나라는 국가기록원 기록관 업무담당자 등 기록 생산과 관리보존의 주체 중 누구도 국가기록 2019) , , ․

평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최종적 책임을 지지 않는 체계임을 지적하였다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 , , 

우리나라에서 국가기록평가의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의 문제를 논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은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Appraisal Policy of the National 「

라는 평가정책문을 통해 기록물 평가와 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록물 평가 기준을 연방 Archives) . 」 

공무원의 업무 기록 시민의 권리 증빙 기록 국가적 경험을 문서화 한 기록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최근 , , . 

발행된 가이드와 년 추가된 에서는 고위Scheduling Common Permanent Agency Records(2024) , 2023 GRS 6.1

공무원의 기록을 이메일 전자메시지 포함 영구보존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기록( , ) , 

물은 의 권한 하에 엄격하게 평가되고 최종적인 이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호주 NARA . National Archives of 

에서는 이라는 평가정책문을 통해 정부기관 활동 설명책임 신원 상호작용 권Australia(NAA) What We Keep , · ·「 」

리 자격 등 시민권리 분야 지식 및 지역사회 기억 분야 호주의 환경 등 개 상위기준과 세부 기준 개 개 · , , 4 26 , 45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김유승 도 영국 의 경우 와 (2019) The National Archives(TNA) , Record Collection Policy Appraisal 「 」 「

를 통해 영구기록물의 평가와 선별기준을 제안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요기록물 수집 기준으로는 영국 Policy . 」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조치 정부의 구조와 의사 결정 과정 국가와 시민의 삶의 상호작용 국가와 자연환경의 상호, , , 

작용 등이 있으며 항상 선별해야 하는 기록과 선별해서는 안 되는 기록을 정책문에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 . 

라는 세부적인 평가지침을 통해 특화된 영역별로 기록물을 선별하여 관리“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OSP)”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분석했는데 이러한 해외사례가 가진 장점을 국내 영구기록물 관리제도의 정책적 개선에 ,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이러한 다양한 해외사례 연구들은 각국의 평가정책문과 영구보존기록물 범주를 분석한 결과 영구보존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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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는 크게 정부활동 기록화 정부 생산 공공기록물 시민의 권리증빙 정부 시민 간 기록물 국가적 ( ), ( - ), ① ② ③ 

경험의 기록화 시민 정부 통합영역 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현문수 는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통해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2021) “

야 하는가 의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환경 분야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 . 

는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주를 제시하는 해외의 평가정책문을 살펴보고 국외 평가정책에 명시

된 보존기록의 범주를 정부 활동의 기록화 정부활동 시민 작용의 기록화 인류 경험의 기록화 세 범주로 ‘ ’, ‘ - ’, ‘ ’ 

구분하였다 국가기록평가를 위해 법률로 지정한 기준인 시행령 별표 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토대로 이 범주가 . 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의 . 

경우 시행령 별표 의 내용과 연계성을 찾기 어려우며 보존기간 준칙에서 지시하는 영구보존 항목이 기록관리기, 1

준표상에서는 년으로 책정되는 등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30 .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 이승억 설문원( , ,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형 기록의 양산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술 시대의 보존기록 평가는 근본적인 2021) . 

변화를 겪을 것이며 보존기록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수용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현문수의 연구 전자기록 평가의 . 

동향과 과제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현문수 에서는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유형을 중심- ( , 2022)

으로 향후 우리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진행될 평가정책을 정의하는 데 필요

한 주요 쟁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위과제를 기반으로 한 평가정책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어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까지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 , , . 

기술 환경에서의 평가정책의 변화와 보존기록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논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해외 사례 연구는 .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영구기록물의 공통 범주로 정부활동의 기록 시민의 권리 증빙 기록 국가적 , , 

경험을 담지한 기록물 등이 중요한 카테고리임을 밝히고 있다.

연구방법3.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영구기록물이 우리나라의 이관정책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만 철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일반문서 도면 카드 대장 포함. 173 ( , , ) 

목록 약 만 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생산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138 . , , 

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제 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등 한시 기, 14 , 

구가 생산한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기록물의 수량은 방대하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의 등록 외국인 기록보관철 만여 철 각급 검찰청의 약식명령 원본 만여 철 기초자치단체의 지적관련 서류(15 ), (4 ), 

토지대장 분배농지 상환대장 등 동종대량 기록물이 다수 파악되어 기술 계층별 생산기관별 기록물 유형을 추출( , ) ·

하여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중 실질. , , 

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나 생산기관에 따라서 기술계층이 달라지는 동류의 기록물은 샘플, 

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물 평가 선별을 위한 정책문이 부재하기 때문에 분석대상 기록물이 현 제도 하에서 법률로 

명시된 유일한 기록물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 별표 에 영구 기준의 호부터 호 중 어느 항목으로 1 1 25

분류될 수 있는지 매칭작업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기록물 철이 여러 개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의 호에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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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를 들어 년대 분배농지상환대장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토지개혁 관련 중요기록물로 국민의 . 1950 ‘ ’

재산을 증명하는 기록물 호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호 토지 등과 같은 장기(2 ), (3 ), 

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기록물 호 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록물 , (18 ) . 

철 제목 생산기관 생산연도에 근거하여 시행령 별표 의 영구 항목과 매칭하되 주어진 정보만으로 기록물의 , , 1 , 

내용과 생산맥락 파악이 어려운 경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해당 철 목록 검색 후 건 목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어진 정보 및 철 건 검색으로도 기록물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기록물은 최종적으로 실물확인 필요. / ‘ ’

로 분류하였다.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령 별표 의 보존기간 별 책정기준이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존기간 준칙에 어떻게 1 25 3

반영되고 있으며 보존기간 준칙이 실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통업, 

무와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기능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능별 구분을 위해 기록물 기술 계층에 행정지원을 포함. ‘ ’

하고 있는 기록물 철은 기관공통업무로 분류하고 국가기록원의 중앙행정기관 기관공통 준칙 국가기록원‘ ’ ( , 2022) 

이하 기관공통 준칙 과 비교 검토하였다 행정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기술계층은 고유 유사기관 공통 업무로 ( ‘ ’) · . ‘ ’ ( )

분류하여 당해 업무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 등을 참조하였다 기능별 분석 후에는 정부활동의 기록화 시민의 . , 

권리증빙 국가적 경험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대상 기록물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재실시 하였, 

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의 영구 기준 개 호 중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기록물은 새로운 분류 . 1 25 ‘

기준이 필요 또는 영구보존 가치 없음 등으로 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 ’ 2 .

 

연구결과4. 

분석대상인 일반기록물 만 철 중 동종대량 기록물과 유사기관 공통기능 샘플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38 1,062

철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기록물 기술계층은 개이며 이 가운데 공통업무는 개 계층 고유. 507 , 138 , 

유사기관 공통 업무는 개 계층이다( ) 369 .

기능별 분석4.1 

기관공통업무4.1.1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기관 공통업무와 기관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의 영구 보존 1

철 목록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의 영구 개 항목 매칭1 25

⇩ ⇩

매칭가능 매칭불가

⇩ ⇩

정부활동

기록화

시민의

권리증빙

국가적

경험
매칭불가 사유 검토

⇩ ⇩ ⇩ ⇩ ⇩

범주별 해당기록물 상세 분석
영구보존

불필요

새로운

선별기준 필요

그림 국가기록 범주별 분석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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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 항목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수행25 . ·‧

하는 기관공통업무에 해당하는 기록물 철 매칭을 위해 시행령 별표 과 국가기록원이 발행한 보존기간 준칙을 1

참고하였으며 기관 고유업무의 경우 유사기관 공통업무, *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공통 업무는 실제 기록물의 보존기간과 국가기록원 발행 준칙에서의 보존기간이 상이한 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의 영구 호에서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1 2 ‘ , , , ,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제시하고 있다 전단에 해당하는 국민이나 기관 , ’ . ‘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을 모두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후단에 영구보존이 , , , , , ’ ‘

필요한 기록물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평가자가 영구보존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 . 

국가기록원이 고시한 기관공통 준칙에서도 소기능 국유재산 관리 하위의 단위과제인 국유재산은 관리 및 처분‘ ’ ‘

취득포함 은 영구 로 국유재산 관리 운용 및 보고는 년으로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계획 은 년 으로( )’ ‘ ’ , ‘ ’ ‘5 ’ , ‘ ’ ‘30 ’ ,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는 준영구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여 ‘ ’ ‘ ’

책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보유 실제 기록물 목록을 대조한 결과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기록. 

물은 그 업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영구로 책정되어 각호의 호의 후단의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에 대한 ‘ ’ ‘ ’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행령 별표 과 보존기간 준칙과의 괴리는 공통업무의 다른 업무기능에서도 나타난다 기관공통 준칙에 따르면 1 . 

포상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포상 운영 관련 철의 보존기간은 년 최종적으로 포상을 받은 내역을 관리하는 ‘10 ’, 

포상대장은 영구로 책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포상관계철은 포상관련 업무인지 포상 대장인지 포상관련 ‘ ’ . ‘ ’ , , 

업무를 포함하는 포상대장인지에 대하여 철 제목만으로 기록물의 내용 판단이 어려우며 보존기간은 일괄적으로 

영구 로 책정되어 있다‘ ’ .

* 유사한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국세청 지방검찰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업무 등이 있음 , , 

기록물철 분석 보존기간 준칙

기록물철 목록 보존기간 단위과제 보존기간

 국유재산관리환철

 국유재산관계

 국유재산대장

 국유재산취득

 무상사용 사용허가, 

 무단점유후속조치 년(1991 )

영구

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취득 포함( ) 영구

 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 년5

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계획 년30

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준영구

 국유재산 사용허가 준영구

표 국유재산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1> 

기록물철 분석 보존기간 준칙

기록물철 목록 보존기간 단위과제 보존기간

 포상관계철

 포상대장

 정부포상업무지침

 포상관련 공문서 철

 포상대장

 직원포상경력기록부

영구

 서훈기록부 수여자명단( ) 영구

 공적심사 의결서 준영구

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 동의서 년5

 상훈관리 준영구

 상훈일반 년10

표 포상 상훈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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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 준칙에서는 공무원 채용은 준영구 채용시험은 년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련 기록 중 보존‘ ’ ‘ ’, ‘ ’ ‘10 ’

기간이 장기 준영구 로 책정된 기록물은 개인별 경력증명서 인사 및 성과기록이 속하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 ) , ‘ ’

관계 법령 및 예규 발령대장 등이 속하는 인사관리 대장 이 있다 실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과 대조 결과 , ‘ ’ .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영구로 책정되어 있었다 보존기간이 단기인 채용시험에 해당하는 간호직 . ‘

공무원 면접시험 채점표 원자력 급 특별채용 응시원서 역시 영구로 상향 책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 ‘ (7 ) ’ 

있었다.

다음으로 국회업무 관련 기록물을 살펴보면 기관공통 준칙에서는 국정감사 대응은 년 국회 대응은 년으‘10 ’, ‘5 ’

로 책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경우 제 회정기국회국정감사관련자료철 년 월 년. ‘ 185 (1997 9 ~1997 10

월 년 국감시서면질의답변자료 국정감사관련현장속기록 직원기록 작성 예상질의)’, ‘1997 (1997.10.6.)’, ‘2001 ( )’, ‘

답변자료가 모두 영구로 상향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예상질의답변서의 경우 단순히 기관 ’ . ‘ ’

내부 참고용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 기록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의 영구 보존기준 호에서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1 20 ‘ ,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을 영구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중요 기록물’ ‘ ’, ‘ ’ 

등의 선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별표 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준칙에서는 기록물의 중요도 등 , 1

현실을 반영하여 단순 국정감사 대응에 관련된 문서는 년의 단기로 책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10 .

기관고유 유사기관 공통 업무4.1.2 ( )

다음으로 기관 고유업무 분석은 유사기관 공통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술 계층은 조직분. 

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계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동급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유사 

기록물철 분석 보존기간 준칙

기록물철 목록 보존기간 단위과제 보존기간

 기능직공무원 채용관계

 간호직공무원 특별채용 면접시험 채점표

 단기고용원 채용

 응시자 제출서류

 원자력직 급 특별채용 응시원서(7 ) 

 채용시험제도 연구1999 

영구

 공무원 채용 준영구

 채용 시험 년10

표 임용 인사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3> ( ) 

기록물철 분석 보존기간 준칙

기록물철 목록 보존기간 단위과제 보존기간

 제 회정기국회국정감사관련자료철 년185 (1997

월 년 월9 ~1997 10 )

 년국감시서면질의답변자료1997 (1997.10.6.)

 국정감사관련현장속기록 직원기록작성2001 (

 예상질의답변자료

영구

 국정감사 대응 년10

 국회 및 대정부질문 대응 년5

표 국회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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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많았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 , 

기관 공통업무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추출하기보다 특정한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샘플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와 같이 지방검찰청에서 생산되는 특수형사사건관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 < 5> ‘ ’, 

생산되는 토지지적관리 교육청에서 생산되는 학적관리 등은 유사기관 공통업무로 분류하여 기관고유업무에 ‘ ’, ‘ ’ 

포함시켰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문화재 지정 수리와 관련된 기록물은 시행령 별표 의 영구 개호 중 호인 , 1 25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 ’

영구로 책정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에 대한 기록물이 다수 식별되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 . 

대상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 」 「

관한 규정 에 따라 문화재의 외각 경계 미터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에 있는 건물 시설 등의 현상에 500 , 」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요청을 해야 한다 현상변경 신고대상 지역의 범위가 . ‧

외각경계 미터 내로 비교적 넓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영구로 책정된 관련 기록물 중에는 문화재에 직접적인 500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가요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이 소유. , 

한 집의 담장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 

담장 수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행해졌다면 해당 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를 영구보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관련 기록물 중 문화재 보호구역 내 화장실 진입로 공사 관련된 기록물이 영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영구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한시 . 

철제목 생산기관 생산연도

 여주신륵사현상변경및승인 경기도 내무국 1985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및현상변경 상원사대웅전( ) 강원도 원주군 1984

 홍도현상변경허가 무선국( ) 전라남도 1986

 지정문화재현상변경 김제금산사( ) 전라북도 1988

 문화재 현상변경 착공 안덕계곡( ) 제주도 1985

표 문화재 현상변경< 6> 

특별지방행정기관 분류체계

⇨

분석방법

 공공질서 사회복지 법무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특수형사사건관리· / / / /
 특수형사사건관리

 공공질서 사회복지 법무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특수형사사건관리· / / / /

지방자치단체 분류체계

⇨

분석방법

 일반행정 내무 지방행정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지적관리/ · / /
 토지지적관리

 일반행정 내무 지방행정 전라남도 순천시 토지지적관리/ · / /

교육 지원 청 분류체계( )

⇨

분석방법

 교육 문화 관광 교육 학술 경기도교육청 학적 관리· · / · / /
 학적관리

 교육 문화 관광 교육 학술 강원도교육청 학적 관리· · / · / /

표 유사기관 공통 업무 동일 기능 분석 사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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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해야 할 기록물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문화재 자체에 대한 보수가 아닌 문화재 . , 

주변을 정비하는 경우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이 확실하여 증빙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만 선별하여 이관할 , 

필요가 있다 문화재 관련 기록물에는 수해 등으로 인한 문화재 복구사업이 영구로 책정된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도 문화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영구보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를 입은 . 

문화재 복구와 관련된 기록물은 다수 국민의 관심 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 관련기록물 호 에‘ (16 )’

도 해당할 수도 있어 주요 재해 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친 후 선별하여 이관할 필요가 있다, .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공용수용,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권리증빙 측면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의 .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용수용을 위한 물건조서 토지조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 관련 기록물 또한 영구로 책정되어 , , 

국가기록원으로 대량 이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익사업과 수행 과정의 모든 단계의 기록물을 영구보존 .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토지수용이 완료되고 보상을 거친 후 등기를 통해서 권리관계가 . 

확정되고 차후 등기서류 등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공용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증, 

빙 서류를 모두 영구보존 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초안과 최종본 사이에 , 

있는 설계변경서 예산서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모두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건축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신청서가 영구로 책정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허가서 등을 배부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권리가 . . 

확정되지만 다수인의 신청에 대해 특정인만 허가를 받는 경우 등과 같이 신청서 제출이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분석 결과 인허가 신청관련 기록물이 일괄적으로 영구로 .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서 관련 기록물은 개인의 권리증빙 기록물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별표 의 영구 기준 호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모든 신청서가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 2 .

철제목 생산기관 생산연도

 대전직업훈련소년원 물건조서 토지매입( ) 법무부대전소년원 1990

 개인별 보상액 산출 토지매입( ) 법무부 대전소년원 1990

 경부고속도로변보상금지급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1987

 여서 문수신도시개발지구 상수도확장 토지매입 보상금, 전라남도 여수시 1988

표 공익사업 관련 보상서류 등< 8> 

철제목 생산기관 생산연도

 김해 대성동고분군 휴게소 신축 문화재청 건조물국 2004

 가야산 해인사일원 진입로 정비 문화재청 1984

 화엄사 진입로 등산로 정비. 문화재청 1994

 문화유씨시조묘역진입로확정 경기도 1988

 나주향교수해복구(1) 전라남도 1989

 오대산사고지 수해복구2002 문화재청 2002

표 문화재 수해복구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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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허가 신청과 승인 그에 따른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예컨대 , .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이 지나 그 건축물이 철거된다면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어진다, , . 

이처럼 권리의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나 많은 경우 영구로 , 

책정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다만 권리의 유효기간이 있는 기록물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면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권리 존속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리의 존속기간이 . 

정해져 있는 준영구 성격의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하여 생산기관에서 소장하

고 있다가 그 권리가 소멸하면 평가 대상으로 선별하여 기록관에서 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4.1.3 

분석은 기록물 기술분류와 철 제목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별표 과 보존기간 준칙 간 보존기간 1 , 

준칙과 기록관리기준표 간 기록관리기준표와 실제 기록물의 보존기간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 

다 다만 상당수의 기록물이 시행령 별표 의 각 항의 전단에 해당하여 영구로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 ’ . 

시행령 별표 의 개의 영구보존 기록물 항목 중 호부터 호 호와 호는 전단에 제시된 기록물 중 영구보1 25 1 12 , 13 14 ‘

존이 필요한 기록물 호와 호에서는 중요 기록물 이라는 단서를 두어 해당 항목에 속하는 모든 기록물이 ’, 15 18 ‘ ’

아닌 중요 기록물을 선별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을 살펴본 결과 각호의 후단 부분에 . 

대한 고려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중요 기록물의 선별이 누락됨으로써 시행령 . ‘ ’, ‘ ’

별표 의 전단에 해당하는 모든 기록물을 영구보존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1 .

이러한 문제는 공통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준칙 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에서는 동일한 업무 기능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채용 . 

업무는 준영구 채용시험은 년 과 같이 그 업무의 중요성과 증빙적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 ‘10 ’ . 

국가기록원의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이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했고 국가기록원 2021 , 

소장기록물은 적어도 년 전 이전에 생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간 준칙의 부재로 인해 전체적으로 기록물의 10

보존기간이 상향 책정되어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해외의 평가 정책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평가 . 

정책문은 대단히 선언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기록물 선별을 위해서는 보존기간 준칙 등의 개별 평가기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고유 유사기관 공통 업무의 경우 주요업무 과정에 생산되는 기록물을 모두 영구로 책정하는 경향을 보였( ) 

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건조서 토지조서와 같이 공용수용을 위한 기록물 건설 공사 시 최초 설계와 . , , 

최종 설계서 사이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설계변경서까지 업무수행의 전 과정의 기록물이 영구로 책정되어 이관되

철제목 생산기관 생산연도

 건축허가협의및신청 년(1990 ) 법무부 광주소년원 1990

 농지전용허가신청 년(1990 ) 법무부 광주소년원 1990

 경기학원신축건축협의신청서 경기도 1989

 법인설립신고서및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1980

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철 건설교통부 1954

 댐사용권등록신청서철 건설교통부 1973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 삼미금속( )(2) 환경부 1999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13-259) 강원도 동해시 1983

표 각종 인허가 신청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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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보상 관련 기록물은 사업이 완료되면 등기서류 등을 통해 .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므로 관련 기록물이 아니면 증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선별하여 이관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허가 기록물은 영구로 책정된 사례가 많았으나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재평가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 

볼 수 있다 인허가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하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 30 2 1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하여 보존기간이 경과 하면 기록관에서 자체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각종 인허가 신청서 또한 신청이 승인되어야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되므로 인허가가 거부된 신청자. ·

의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서 자체를 영구보존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기록 평가 범주별 분석4.2 

기능별 분석 후에는 매칭 자료를 토대로 장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국가보존 기록은 정부활동의 기록화 시민의 2 , 

권리증빙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록물 철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재검토 실시하였다, . 

이러한 세 범주의 구분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해외사례의 평가정책문을 분석한 결과, , , , 

해외 국가에서 영구기록물의 평가 기준으로는 정부활동의 기록화 시민의 권리 증빙 국가적 경험의 (1) (2) (3) 

기록화의 범주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설문원 외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 밝혀진 공통 ( , 2024). 

범주와 국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별표 에서 규정한 영구기록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부합하고 26 1 1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해외 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 영구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들이 어떠한 유형과 .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분명히 살펴보고자 했다 범주별 분석에서는 시행령 별표 영구 개 항목 중 호의 . 25 11

시청각기록물 호의 연설문 기고문 매칭을 위해서 시청각 기록물 건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19 , 247 .

정부활동의 기록화4.2.1 

대다수의 정책문에서 영구보존 기록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부활동을 기록화는 정부 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증명‘ ’

할 수 있는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는 시행령 별표 의 개 영구보존 기록물 항목 중 가장 많은 . 1 25

개 항목에 해당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16 .

분류 항목

정부활동의 기록화

공공기관 핵심업무 수행의 증명 및 설명1. 

공공기관 조직구조 기능 권한 책무변화 및 주요 직위자 임면7. , , /

생산의무기록물 조사연구검토기록물 회의록 시청각기록물9-11. ( , , )

국회 국무회의 심의사항12. /

연도별 기관 업무계획 추진과정 결과 심사분석 외부기관의 평가13. , , ,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14. /

공공기관 연혁 변천사 규명 백서 등15. , ( )

대통령 국무총리관련 기록 외국 원수 수상 등의 한국관련 기록17. / , /

장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식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자료 기관 공식 브리핑19. · , , , ,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간 공식 교신20. , － －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21. , , , 

기관 소관 업무분야 통계 결산 전망 등 대외발표 대외보고22. , , /

기관장 및 타 법령이 정하는 기록23-24. 

표 시행령 별표 의 정부활동의 기록화 해당 항목<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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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영구보존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수행의 증명 및 설명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주로 1 1

행정기관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식별되었으며 별표 의 다른 호에, 1

도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감사원의 심사청구 관련 기록물은 감사원의 핵심 업무이기도 하지만 . , 

국민이나 단체의 권리증빙 호 에 해당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2 ) . , 

기관마다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호로 분류하여 영구보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업무를 핵심업무로 1 , ‘ ’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관별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조직구조 기능 권한 책무 변화 및 주요 직위자 임면과 관련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7 , , /

물은 직제 직제 및 정원 연수원 년 직제 수정사항 년 등 주로 행정조직의 개편 관련 ‘ (1989)’, ‘ ( )(1988 )’, ‘ (1999 )’ 

기록물이었으며 주요직위자의 임면과 같은 기록물은 상대적으로 식별이 어려웠다.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조사연구 검토기록물에는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검토9 17 1 ‘

년 금융관계법 개정 소득세법 중 개정안철 병역법 개정 서울특별시 조례(1988 )’, ‘ (1977)’, ‘ (1961)’, ‘90 (1990)’, ‘

제정개정 년 년 재무부 대통령령 관세법령 등 주로 법률과 조례의 제 개정과 관련된 기록물이 있으(1996 )’, ‘1983 ( )’ ·

며 국가재정법 제 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관련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38 ‘ ’

식별하기 어려웠다 다만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 또는 토지 수용법 등과 같이 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제목으로 . ‘ ’ ‘ ’ ‧

생산되었으나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부처가 아닌 법무부 대전소년원과 같은 타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 ‘ ’

단순 참고용 자료로 판단하여 영구보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회의록에는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10 18 1 ‘ (2005)’, ‘ (2005)’, 

여 야 정 정책협의회 감사위원회의록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교무위원회의록 까‘ , , (2001)’, ‘ (1981)’, ‘ (2006)’, ‘ (1963)’

지 주요참석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부터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회의까지 광범위한 기록물이 영구로 

책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즉 주요 참석자를 구성원으로 . 18 1 9 , 

하지 않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의 중요성 결정의 파급 효과에 ‘ ’ , 

따라 영구보존이 필요한 회의록 선별이 필요해 보인다.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시청각 기록물에는 중국베이징 올림픽 관련 역도경기11 19 1 ‘

장 이명박 대통령 방문 년 월 일 년 월 일 행사 영국대사 예방 년 월(2008)’, ‘1990 03 28 ~1990 12 21 - (1990)’, ‘1989 10

일 년 월 일 행사 홍재형 관세청장 이임식 한일장관회담 과 같이 주요 직위자의 업04 ~1990 03 28 - (1990)’, ‘ (2009)’

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외국의 원수 수상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기록물, ·

이 식별되었다 주요 공직자나 특정 인물의 활동이 아닌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다수 국민의 관심사가 . 19 1 8 ‘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호의 국내 최초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호의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 10 ‘ ’, 7 ‘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 기록물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에 해당하는 시청각 기록물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

호에 해당하는 국회 또는 국무회의를 거치는 사항에는 국무회의록 국정감사 특수분12 ‘ (1953)’, ‘2001 (

야 특별국정감사자료철 년 등이 기록물 철 등이 매칭되었으나 중요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2003)’, ‘ (1968) ’ 

기록원이 제공한 기록물 철 목록에서는 많이 식별되지 않았다.

호의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에 해당하는 기록물로는 년13 , ‘1982

도 주요 업무계획 법무선진화 개년계획 년 년 년도주요업무계획 등(1982)’, ‘ 5 (1989 -1992 )(1988)’, ‘1987 (1987)’ 

이 해당한다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은 식별이 가능했으나 수립된 계획의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에 . , 

해당하는 기록물은 식별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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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로는 대통령지시사항추진실적 및 점검14 , ‘2000

국무총리지시원안철 대통령 총리지시사항 국정과제 년 기록물이 식(2000)’, ‘ (1966)’, ‘ , (1984)’, ‘ 2(1998 )(1988)’ 

별되었다.

호에 해당하는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역할과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로는 연혁15 , ‘ (1967

년 법무부 전주 소년원 시정백서 강원도 태백시 연혁 강원도 춘성군교육청 영천시교육청)( )’, ‘ 1998-1999( )’, ‘ ( )’, ‘

설치관계철 경상북도영천교육청 대학이설추진관계 제주대학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 .

호에 해당하는 대통령 국무총리관련 기록 외국 원수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로는 국무총리지방순17 / , / ‘1982

시 대통령각하연두순시관계철 미합중국카터대통령방한기본계획철 등이 확인되었다(1982)’, ‘ (1978)’, ‘ (1966)’ .

호에 해당하는 장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식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자료 기관 공식 19 · , , , , 

브리핑 기록물은 주로 시청각 기록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기록물로는 김동조 외무장관 . ‘

동남아 순방 전 권 언론보도 및 연설문 노태우 특사 정무 제 장관 구주 및 서아프리, 1975.2.16-3.7. 5 ( )(1975)’, ‘ ( 2 ) 

카 순방 전 권 일정 및 연설문 임창열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 권’, ‘1981.11.9.-12.16. 7 V.2 ’, ‘ 1

등이 있다(1998.7.1.~1999.12.31.)’ .

호에 해당하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간 공식 교신 기록물은 특별국정감사자료철20 , ‘－ －

의회관계 서류철 면의회에 관한서류 년 등이 확인되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 공식 교(1968)’, ‘ (1953)’, ‘ (1955 )’ . -

신 기록물 상당수는 국정감사 및 특별감사 제출자료 및 대응에 관한 기록물이 주로 해당된다 국정감사나 국회 . 

대응 관련 기록물의 기관공통 준칙상의 보존기간은 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보존기간 준칙이 제정되기 전에 5~10 , 

생산된 관련 기록물은 시행령 별표 의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구로 책정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것으1 20

로 보인다 호를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은 영구 보존이 필요한 . 20 ‘

기록물 또는 중요기록물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모두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 기관 간의 일반적인 자료 ’ ‘ ’ . , 

제출이나 단순한 질의 회신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영구보존 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 

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간 생산 기록물은 지방의회와의 교신 기록물보다는 의회회의록 의회관계서류철‘ ’, ‘ ’ －

등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기록물이 다수 식별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로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기관 국회. -

와의 관계와는 달리 지방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 

분리되는 추세나 독립성에 있어서는 국회와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행정부와의 소통 관련 , . , 

기록물을 지금과 같은 호에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20 .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로는 국제교류 협정서 원본 미주리 주립대 한국 일본 조세 조약21 ‘ ( )(1992)’, ‘ (1968)’, 

러시아 나훗카시 자매결연 관계철 제 차 한미합동 위원회 회의철 차관 도입과 관련한 디젤엔‘ (1990)’, ‘ 150 SOFA ’, ‘

진 공장건설 협정 및 전대 계약 한국 러시아 기록 보존 교류 협력 관련 기록물이 .KFW AL-659(1972)’, ‘ (2000)’ 

확인되었으며 상당수의 기록물이 국가적 경험 관련 기록물과 중복으로 매칭되었다‘ ’ .

호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 결산 통계관련 기록물은 국적통계 년 각종통계년표 군22 · · ‘ (1995 )’, ‘ (1992)’, ‘

수형자수감통계보고철 사건통계철 등이 해당된다 호에 해당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990)’, ‘ (1960)’ . 23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은 제시된 목록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 호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 24

도록 규정된 기록물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에 따라 영구 69 ( )「 」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대장이 식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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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증빙4.2.2 

시민의 권리 증빙 범주는 정가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 발전과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 ’ , 

관한 기록들로 국민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증빙 기록 일체와 이외 사회적 계약 관계로서 국가와 

국민의 상호 작용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권리증빙 기록물은 시행령 별표 에. 1

서 다음 항목들에 해당된다.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 중에서 시행령 별표 의 영구 기준 호에 속하는 권리증빙 관련 기록물은 주로 국민이1 2

나 조직 단체의 신분 재산 증서와 자격관련 각종 인허가 증빙자료 등이다 국민이나 법인의 신청과 그에 따른 · , , , . 

공공기관의 승인이나 확인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 형성 관련 기록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당수가 정부활동의 ‘

기록화로 분류될 여지도 있어 향후 평가정책 수립 시 양자 간의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기록물로는 법인설립’ . ‘

관계인가 공예협동조합 운수사업면허관계문서 등이 확인되었다 권리증빙 관련 기록물의 경우 ( )(1978)’, ‘ (1968)’ . 

기관공통 준칙과 다르게 보존기간이 상향 책정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포상관계철 퇴직금청구. ‘ (1996)’, ‘

철 공무원연금납입서 등의 기록은 기관공통 준칙에서는 보존기간이 년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2002)’, ‘ (1984)’ 10

기록물은 영구로 책정되어 있으며 비현재원이력서철 간호직공무원 특별채용응시자 제출서류 , ‘ (1956)’, ‘ 1(2002)’

등 응시원서나 이력서를 기관공통 준칙에 의해 보존기간이 단기 년 로 책정되어 있으나 많은 생산기관에서 (10 )

영구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록물은 주로 환경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원전 4 , , 

관련 상하수도 관리 산림자원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주요 업무를 포함하여 기후대기 에너지 및 자원개, , . , 

발 폐기물관리 환경보호 등 자연환경을 관련 기록물이 식별되었다 년 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 , . 1995 12

신설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조항에 따라 실시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및 규제지정 지정에 따른 ‘ (1997)’ 

서울시 실천계획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 인천 관련 기록물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규제‘ (1998)’, ‘ ( )(1999)’ 

지역 제도의 시행 및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호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5 , , 

물로 법률 행정 및 운영지원 정책개발이 해당되며 세부적으로는 각종 규칙을 포함함 계획 과제 대책 시책, , . , , , , 

시행규칙 예규 조례 관련 기록물이 식별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대여장학금상환사무취급요령 폐지 훈, , . ‘ ( )(

령 외국인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관한 건 폐지 훈령 교육공무원 해외 파견규정 폐지)(1963)’, ‘ ( ) ( )(1963)’, ‘ ( )

훈령 국외여행심사요령 폐지 훈령 등이 있다 기록물철 건 목록만으로는 중대한 영향을 미( )(1970)’, ‘ ( )( )(1975)’ . / ‘

치는 주요한 제도나 정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으므로 주로 법령이나 규칙 개정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 

주로 매칭시켰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은 8 ·

분류 항목

시민의 권리증빙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2. , , , , ,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4. ,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5. , ,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8. ·

필요한 기록물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18. , , 

표 시행령 별표 의 시민의 권리증빙 해당 항목<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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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민의 권리와 관련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주로 정부활동의 기록화‘ ’ 

항목과 중복 매칭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공원녹화 산림관리 등의 자연환경 관리 도로 및 하천 등의 정비. , , , 

수해복구 보수 등의 재난재해 관리와 관련된 기록물이 식별되었다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 . 

일정한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거진항방사제축조공사설계서 삼흥동 수해 복구 공사‘ ’ ‘ (1968)’, ‘

등의 규모를 알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기록물 철도 일차적으로 호로 분류하였다(16-160)(1993)’ 8 .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에 해당하는 호에 , , 18

는 국유재산 관리 자원관리 등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주요기록물로는 국유재산취득철 도유재산취득, . ‘ (1976)’, ‘

종교재산 등이 분류되었으며 기록물의 철 제목에 근거하여 분류할 때는 상당 부분 제 호와 중복(1969)’. ‘ (1972)’ 2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4.2.3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관련 기록물의 범주는 보존기록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록학

적 개념의 실천적 범주에 속한 기록물로 사실상 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아카이브의 ICA

사명과 관련된 기록물 범주에 해당한다 시행령 별표 의 개 영구보존 기록물 항목 중 가장 취약한 개 항목에 . 1 25 4

해당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생산 당시에는 역사경험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다른 3 ‘ ’ , 

호와 중복하여 영구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 중에는 일제강점기 기록 한국전쟁 공안. , , 

사범 군사정권 월남파병 산림녹화 사업과 같은 기록물이 주로 해당한다 일제감정기 기록으로는 병적카드, , , . ‘

병적카드 기록물이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은 시민의 권리증빙 호 에도 분류될 수 있으나 일제(1910)’, ‘ (1913)’ , (2 ) , 

강점하 기록이라는 역사경험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적 경험으로도 분류가 가능했다 해방 이후에는 년 농지개. 1949

혁법 실시에 따라 기존 동양척식회사 가 소유한 전 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의 분배를 ( )東洋拓殖會社

위한 농지개혁 관련 기록물이 있으며 한국전쟁 기록으로는 부대편성표 억류민간인석방자관계철, ‘240 (1950)’, ‘

종군관계철 종군자복무조정 등이 있다 군사정권 기록으로는 국토건설단발(1953)’, ‘6.25 (1966)’, ‘6.25 (1966)’ . ‘

령부 와 같이 년 군사정권 당시 도입되고 해산된 국토건설단에 관한 기록이 식별되었다 공안사범 (1962)’ 1962 . 

기록으로는 년도 공안사범처리카드 년 색인부 공안계 년 정보사범처리카드철 년‘1975 (1975 )’, ‘ ( )(1975 )’, ‘ (1976 )’, 

사회안전법관계철 등은 유신정권에서 사회안전법의 운용과 긴급조치가 공포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1975)’ 

을 고려했을 때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안관계문서철 은 이적표현물 학원관련 집회 . ‘ (1994)’ ‘ ’, ‘

및 시위현황 보고 노사분규 노동단체현황 파악 및 노사동향 자료수집 보고 등의 기록물 건을 포함하고 있어 ’, ‘ ’, ‘ ’ 

공공기관이 당대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볼 수 있다 월남파병 관련 기록으로는 . 

전투상보 작전 전투상보 번개 호 작전 월남참전 확인철 등이 있다‘ (DUC,CO )(1966)’, ‘ 66-7 (1966)’, ‘ (1992)’ . 

년대 년대 시행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사업은 년대까지 민둥산이 를 차지했을 만큼 황폐해1970 ~1990 1950 58%

분류 항목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

국가 지역사회의 역사경험 증명3. , 

국가적 영향이 있는 중요한 학문연구성과 문화예술성과물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사고 재해 16. , , 

그 밖의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자료25. 

표 시행령 별표 의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 해당 항목  <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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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숲 조성 사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선진 사례로 손꼽히며 조림사업‘

카드 년 등 관련 기록물은 현재 산림청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국가적 경험으로 (1971 )’ 

보아 호로 분류할 수 있다3 .

호에 해당하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6 ‘ · · ,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식별이 어려웠다 년도경제정책의기본과제 남북경제 정책 ’ . ‘1982 (1981)’, ‘

연구 재정 금융 금융시장 남북금융 등의 정책연구 기록물이 있으나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인지 ( . )( )( )(1990)’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물 기록물 확인이 필요하다.

호의 경우 선행연구 현문수 에서는 시민의 권리증빙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 16 ( , 2020) ,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국가적 경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호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아웅산 . 16

테러 천안함 피격사건 대구 지하철사고 등과 같은 주요 사건과 사고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더 넒은 범주에서 , , 

본다면 걸프전 관련 기록물과 같이 국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물이 

포함될 수 있다 주요 사고 관련 기록으로는 버마사고 내외반응 버마사고대책 대구지하철사고. ‘ (1983)’, ‘ (1983)’, ‘

씨랜드화재사고 광주예지학원 화재사고 제천 신동고가도로 붕괴사고 등이 (2003)’, ‘ (2003)’, ‘ (2001)’, ‘ (2001)’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걸프사태 상황철 걸프사태특별대책안 등 우리나라. ‘ (1991)’, ‘ (1991)’ 

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사건 관련 기록물도 호로 분류하였다16 .

호와 관련된 기록물은 많은 경우 호 호 및 호와 중복되었다 국가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25 3 , 6 16 .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평가담당자의 가치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 . 

정책문 등에서 국가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경험을 별도의 선별기준으로 분류하고 세부 ,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분석4.2.4 

국가기록원 제공 영구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만 철 철을 선별하여 시행령 별표 의 개 영구 항목과 134 1,065 1 25

비교한 결과 호에 해당하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과 2 ‘ , , , , , ’

가장 많이 매칭되었고 호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 경험을 증명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 3 ‘ ’, ‘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순으로 매칭되었다 국가기록원이 샘플로 제공한 기록물 , ’ . 

중에 기술 계층별로 분석대상 기록물을 추출했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 ‘ ’

에 해당하는 토지대장 관련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샘플에서는 다수 발견되었으나 기술계층별로 샘플링하

는 과정에서 제외되어 본 연구에서는 건으로 식별되었다‘0’ .

호수 내용 철 수량

총계 1,152(100)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 112(9.8)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 , , , , 401(34.8)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 경험을 증명 159(13.8)

4 국민의 건강 증진 환경보호, 17(1.5)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 , 130(11.3)

표 국가기록원 소장 일반문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과의 매칭 결과<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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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과 시행령 별표 의 영구보존 기록물과 대조하여 해당 호수를 부여하고 이를 다시 정부활1

동의 기록화 시민의 권리증빙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로 범주화한 결과 시민의 권리증빙 기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 , 

가장 높았고 정부활동의 기록화 국가적 경험 순으로 매칭되었다, .

국가기록원 보유 영구기록물을 정부 활동의 기록화 시민의 권리 증빙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 세 가지로 분류하, , 

여 시행령 별표 의 보존기간 영구기록물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기록물은 정부활동1 ‘

의 기록화였지만 기록물 수량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록물은 시민의 권리증빙 기록물로 나타났다’ ‘ ’ . 

권리증빙 기록물은 많이 식별된 이유는 출입국 관련 기록물 토지대장 분배농지 상환대장 등 동종대량의 기록물이 , , 

구분 총계(%)
정부활동의 

기록화

시민의 

권리 증빙
국가적 경험

해당항목 

없음

별표 영구 1 

항목 수
25 16 5 4 -

해당 기록물 철 수* 
1,271

(100)

310

(24.4)

555

(43.7)

166

(13.1)

240

(18.9)

해당기록물 철 수 하나의 기록물이 여러 개의 항목에 속하는 경우 중복을 포함한 수치이며 범주가 달라짐에 따라 전체 철의 수가 * : , 

표 의 철보다 증가한 철이지만 전체 기록물 철 수량은 건으로 동일함< 13> 1,152 1,271 1,065

표 국가기록 선별 범주별 분석 결과< 14> 

호수 내용 철 수량

6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 · , 

영향을 미치는 사항
2(0.2)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 직위자의 임면 , , 50(4.3)

8 일정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22(1.9)

9 조사ㆍ연구ㆍ검토기록물 39(3.4)

10 주요 회의록 25(2.2)

11 주요 시청각기록물 0(0)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 1(0.1)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 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13(1.1)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 10(0.9)

15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 17(1.5)

16 다수 국민의 관심 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 34(2.9)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8(0.7)

18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 , 45(3.9)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기관의 공식적인 · , , 

브리핑 자료
0(0)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 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0.2)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 , 42(3.6)

22 공공기관 소관업무 분야의 통계 결산 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보고· · 18(1.6)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 및 공공기관의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0(0)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0(0)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 5(0.4)

해당기록물 철 수 하나의 기록물이 여러 개의 항목에 속하는 경우 중복을 포함한 수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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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의 권리증빙 기록물은 정부활동의 기록화 기록물과 상당부분 중복될 여지가 있는 .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 관련 기록물은 많이 식별되지 않았으나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이 

주로 년대 이전에 생산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1990 , 

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는 기관별로 환경관련 중요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 경험 관련 기록물은 정부활동의 기록화 시민의 권리 증빙과도 중첩되는 기록물이 많으며 시행령 별표 , 

영구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인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 성과와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1 6 ‘ · ·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식별하기 어려웠다 국가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 ’ . 

없고 현시점에서 국가적 경험을 보여주는 중요 기록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국가적 경험에 대한 범주 구체화가 필요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영국의 형식의 기준서 작성 주요사건 발생 , OSP , 

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동결 조치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호의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호의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8 ‘ · ’, 9 6 ‘

관의 장이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의 그 · ’, 10 9 ‘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호의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 11 11 ‘

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에 해당하는 기록물 선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 . ‘ ’

부재로 모든 공사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관련 기록물이 중요도와 관계없이 전량 영구보존 기록물로 책정될 , , , , 

우려가 있다.

호에 해당하는 주요사건 사고 관련 기록물은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수 있다16 · .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경험에 대한 기록물을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기록물이 , 

누락 없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등 기록물관리기관이 제도적으로 생산기관의 관련 기록물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며 사건파악과 증빙을 위해 민간영역의 기록물도 보완적으로 수집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

시사점 및 개선방안5. 

기능별 분석에서 국가기록원의 기관공통 업무 보존기간 준칙과 대조 결과 대량의 기록물이 실제 보존기간 준칙

과 다르게 영구로 상향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별표 의 각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기록물이 후단의 . 1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또는 중요 기록물에 대한 평가 없이 이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년부터 ‘ ’ ‘ ’ . 2021

제정된 국가기록원의 보존기간 공통업무 준칙은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동일한 ‘ ’

기능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개별 기록물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 

시행령 별표 과 보존기간 준칙 사이의 연결고리는 모호한 실정으로 각호의 후단의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에 1 ‘ ’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시행령 별표 의 영구 기준에 따르면 정부 활동의 기록화에 해당하는 호수는 개로 가장 많았으나 기록물의 1 16 , 

수량 측면에서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시민의 권리증빙 기록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 

별표 의 영구 보존 호인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각 기관의 고유업무가 1 1 ‘ ’

모두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침이 필요1 . ‘ ’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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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항목 중 호에 해당하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시민의 권리증빙 기록물이 가장 많이 식별되었다25 2 . 

이는 권리증빙 기록물의 특성상 업무 기능이나 활동보다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별 또는 신청서 별로 이루어져 

다량으로 생산되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호가 포괄하는 기록물의 범위가 넓다는 본질에서도 기인한다 주체를 2 .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으로 둠으로써 공공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증빙을 위한 기록물이 모두 포함되며‘ ’ ,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상당수가 정부활동의 기록화 로 중복하여 분류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른 국가의 2 ‘ ’ . 

평가선별 정책문에서는 정부활동의 기록화와 시민의 권리증빙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평가 선별에‘ ’ ‘ ’ . 

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 선별대상 기록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정책 수립 시 권리증빙과 정부활동의 

기록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경험 관련 기록물은 시행령 별표 의 영구보존 기록물 항목 중 가장 적은 개 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1 4

역사적 한국전쟁 각종 재해나 사고 관련 기록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형 사건인 경우 진실에 대한 논쟁이 , . 

치열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 경험에 대한 기록물 수집 방법 생산기관의 관련 기록물 생산을 , 

독려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의 권한이 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다.

각종 공사와 재해 관련된 기록물은 자주 다수 식별되었으나 식별된 기록물이 호의 일정규모 이상 호의 8 ‘ ’ 16

다수 국민의 관심 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하기 ‘ ’

어려웠다 이러한 기록물은 국가적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영구기록물로 선별하기 위한 상세 지침이 필요하. ‘ ’

다.

인허가 서류 등 권리의 유효기간이 있는 기록물도 일괄적으로 영구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레코드 스케줄 . 

기반 의 해외 국가들은 이러한 기록물은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하는 사안종료 시점 에 (Records Schedule) (cut-off)

평가를 실시한다 단위과제 기반의 우리나라 평가체제 하에서는 인허가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일괄적으로 . 

영구로 책정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보다 준영구로 책정하고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장소를 기록, 

관으로 협의하여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하면 생산기관 내에서 자체적인 평가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생산 당시에 보존기간이 영구로 명백히 오 책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관 차원에서의 영구보존 기록

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관이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고 .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정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할 경우 기록관 자체적으로 평가 폐기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사례는 년 월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 2017 3 ‘

보관철 입국 체류 등 허가대장 사증발급철 보호관찰카드 소년부 등 종 약 만권이 유일하다 최근 ’, ‘ ’, ‘ ’, ‘ ’, ‘ ’ 5 350 . ･

공표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 」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록물의 폐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 . 

개정 진행사항과 함께 생산 당시부터 오 책정된 기록물의 기록관에서의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 

있다.

결론 및 제언   6.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기록물이 시행령 별표 의 영구 보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현행 1 , 

기록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영구기록물 선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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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모호한 정의와 평가 기준의 부재로 인해 대량의 기록물이 일괄적으로 영구보존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향

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록물 보존 가치 판단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평가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기록물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정책문 도입과 선별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정책문은 . 

영구보존 기록물의 범주를 정부 활동 기록화 시민의 권리 증빙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 , ,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행령 별표 에서 영구보존이 필요한 일정 규모 . , 1 ‘ ’, ‘

이상 중대한 그 밖에로 정의된 모호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 ‘ ’ .

다음으로는 국가적 경험관련 기록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주요 사건 사고 자연재해 등 국가적 경험을 담은 . · ,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건별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 관련 기록물은 당시에는 .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사건 발생 시 기록물의 누락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물을 적극적으, 

로 생산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폐기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록물에 대한 기록관의 재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 

기록관에서 재평가를 통해 영구보존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생산 당시 명백히 오 책정된 . , 

기록물에 대해서도 보존장소 협의를 통해 기록관 차원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소장 영구기록물 분석을 통해 기록물 평가와 선별 정책 수립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평가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이고 명료한 평가 기준을 통해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인 기록물 .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평가 정책문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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